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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 가능성이 일방적으로 배제되어서도 아니 될 것이다. 그런데 원고들과 같은 이 사건 

C 사용자들이 이 사건 업데이트의 설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

의 작동 조건인 ‘배터리의 화학적 노화 상태’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에 대하여 

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,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작동되어 이 사건 C에 

탑재된 AJ 또는 AK 프로세서 칩 등의 우수한 성능이 일부 제한되고 순간적인 전력소

비량 등이 많은 앱의 구동 또는 여러 앱의 동시 구동시 ‘앱을 실행하는 시간이 더 오

래 걸리는 등’의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하여도 소비자들

에게 알려진 바 없다. 결국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사용 중인 C의 CPU/GPU 성능이 일

부 제한적으로만 작동되는 경험을 하게 될지 아닌지는 이 사건 업데이트에서 설정된 

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과 다를 바 없고, 거기에 원고들과 같은 소비자의 선택이 개

입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. 

(5) 원고들은 이 사건 C을 구매하고 피고 A과 I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

을 체결한 소비자들이다. 그런데 이 사건 C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

체제인 I의 꾸준한 업데이트가 필수적이므로, 위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은 계속적 계

약의 성질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. 그런데 위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의 일방 당사

자인 피고 A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이 사건 C을 생산·판매하는 제조업자이자, 이 사

건 C의 운영체제인 I를 제작·배포하는 자이고, 그 상대방인 원고들은 소비자이므로, 그

들 사이의 현저한 정보의 불균형 내지 비대칭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

피고 A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크다.

            한편 위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은 사용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업데이트

를 다운받음으로써 원고들이 위 사용권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, 위 사


